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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청은 삼성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진실 규명하고 엄정 과세해야

날 짜 2012. 2. 17. (총 2 쪽)

논 평

국세청은 삼성일가의 차명재산 관련 진실 규명하고 엄정

과세해야
특검의 부실수사가 남긴 차명주식 의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1.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은 이맹희 씨 등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

의 하에 이건희 회장 명의로 차명전환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주

장하는 등 차명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 맞는지, 차명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재산이전 합

의가 언제 있었는지, 상속재산이라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

은 이에 관해 엄정한 과세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삼성특검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체를

일반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20여 년 전의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참여

연대는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 추징을 위해 지금이라도 국세청이 나

서서 이맹희 씨가 청구한 차명주식의 실체 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사실관계

를 명백히 밝혀내고 법이 정한 납세의무가 있다면 엄정히 과세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시켰다. 삼성특검은 이건회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 객관적

이고 납득할만한 설명 없이 “이병철 선대 회장 사망 시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 등 법률이 정한 세금도 내지 않

고 차명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다. 이러한 삼성특검의 수사결과는 믿을 수 없

으며 이건희 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만약 상속재

산이라면 이건희 회장과 주식명의인들이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범죄를 공동으

로 범하였고, 이건희 회장이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그간 해소되지 않은 이런 의혹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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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소송이 재벌 형제간 상속 분쟁 혹은 재벌그룹 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지만, 문

제의 본질은 차명주식이 실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차명주식의 전환 과정이 적법한 것인

지, 그 과정에 세금 포탈 등 불법은 없었는지,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국세청

이 이를 추징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및 실명 전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를 분명히 규명하고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에 나서야 할 것이

다. 끝.


